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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각종 레저회원권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각 과세대상의 세부유형별로 다르며 부동산과 선박의 

경우 취득원인별로도 세율을 차별화하는 등 총 12개로 구성되어 매우 복잡하다. 더욱이 수

도권과밀 억제 및 사치소비 억제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중과세제도를 운영하여 실제 적용

세율은 더욱 복잡하다.

본 연구는 취득세 부과의 이론적 근거와 장단점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취득

세 세율체계를 지방세 원칙에 입각하여 평가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편

익과세원칙, 자원배분의 효율성, 세수의 안정성 및 지역 간 형평성, 조세행정비용 측면뿐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의 할당원리 등에 의해 취득세 세율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다음

의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취득세 세율은 과세대상별로 서로 달라질 수 있지만 각 과세대상 

내에서는 세부유형 혹은 취득원인에 관계없이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되어야 한다. 또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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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과밀 억제 및 사치소비 억제는 중앙정부의 정책목표이므로 이에 대한 중과세는 폐지

되어야 한다.

□ 주제어 : 취득세 세율체계, 중과세 제도, 지방세의 과세원리, 세제 단순화

The acquisition tax is imposed on transactions of several objects such as real 

estate, automobile, aircraft, vessel, machine, membership for leisure, and so on 

by the various tax rates. The rates are different in taxed objects, in uses of an 

object, and in acquired ways of real estate and vessel. Also heavy taxes are levied 

in order to control over-concentration of the Capital region and to reduce lavish 

consumption. 

This paper evaluates the complicated tax rate structure and derives some policy 

implications. First of all, this paper reviews the theoretical rationale of the 

acquisition tax as well as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taxes. Based on the 

review, the evaluation is done from various perspectives: benefit principle for local 

public services, efficiency for resource allocation, regional equity and stability of 

tax revenue, and administration and compliance costs as well as the principle for 

tax assignment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e suggest a reform to 

impose an uniform tax rate of an object, irrespective of its uses or acquired ways, 

and also to abolish the heavy levies on over-concentration of the Capital region or 

on lavish consumption.

□ Keywords : aquisition tax rate structure, heavy levies, principles for local 

taxation, tax simplification 

Ⅰ. 서론

2014년의 지방세 총액 비 취득세 비 은 26.5%로 11개 세목으로 구성된 지방세 세목 

 가장 높다. 취득세는 부동산뿐 아니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각종 회원권, 

업권과 어업권, 그리고 입목 등 다양한 과세 상에 부과된다. 2011년에 (구)취득세와 취

득 련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2%이던 (구)취득세 세율과 다양하게 구성된 등록세 세율을 단

순 합산하여 재의 취득세 세율을 설정하 는데 이로 인해 취득에 해 과세 상별, 그리고 

취득원인별로 매우 복잡한 세율구조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1) 를 들어, 유상거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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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취득의 경우에 취득물건에 따라 1%부터 7%에 이르기까지 차별 인 세율이 부과되며 부

동산과 선박의 경우 취득원인을 상속취득, 증여취득, 유상취득, 원시취득 등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세율이 부과된다. 

이처럼 취득세는 복잡한 세율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이에 해 지방세의 원칙에 입각한 종

합 이고 체계 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취득세에 한 기존 연구의 부분은 주택 등 

부동산시장에 한 취득세의 효과에 집 되었다. 이선화(2015)와 주만수･윤성호(2016) 등

의 정리에 따르면, 기에는 주택정책으로써 취득세와 보유세의 계에 한 연구가 주로 이

루어진 반면,(김정훈, 2005; 노 훈, 2007; 김경환, 2007) 최근에는 취득세율 인하의 지

방재정수입에 한 효과 련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한재명･유태 , 2011; 박상수･임민 , 

2012; 송상훈･류민정, 2012; 임상수, 2013) 특히 최근 연구들은 앙정부가 부동산정책

수단으로 지방세인 취득세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래된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수 갈등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한 것이었다. 그 외의 취득세 련 연구는 자동차 세제를 환경친화

으로 환하는 방안을 모색한 김승래(2010), 황상규･김규옥(2010), 김두형(2011)의 연구

와 선박에 한 취득세를 다룬 최병호(2014)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결정을 

돕기 해 특정 과세 상에 한 시의 한 과제를 다루었지만 복잡한 취득세 세율체계를 

종합 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목 은 취득세의 과세근거와 경제  효과에 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며 지방

세 과세원리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취득세 세율구조를 평가하고 정책  시사 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때 지방세 과세원리란 편익원칙, 효율성, 세수의 안정성  지역 간 형평성, 세제

의 단순성뿐 아니라 국세와의 할당원리를 포함한다. 분석 상은 취득세 반의 과세 상별 

세율구조와 취득원인별 세율구조  조세특례에 의한 세율체계를 포 한다.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먼  제Ⅱ장에서 지방세 과세원리와 취득세의 경제  특성

에 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며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취득세 과세체계를 설명하고 세율

체계의 복잡성을 확인한다. 제Ⅳ장에서는 과세 상별  취득원인별 세율체계를 심으로 취

득세 과세체계를 평가하고 발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연구의 주요내용과 

한계를 정리한다. 

1) 2011년 이 과 이후 취득세의 명칭은 동일하지만 등록세와 통합으로 과세내용은 달라졌다. 명칭의 혼동을 

피하기 해 2011년 이 의 취득세를 (구)취득세로 표기한다. 반면에 등록세는 2011년부터 부과하지 

않으므로 그 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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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세 과세원리와 취득세의 특성

1. 지방세의 과세원리

지방세 과세원리는, 국내외의 련 문헌을 정리한 복문수(2014)가 설명한 바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악할 수 있으며 연구자들에 따라 다른 측면을 강조한다. 여기서는 이 논문의 목

인 취득세 세율구조의 합성을 평가하기 한 지방세의 과세원리를 Spahn(1995)의 논

의를 심으로 간단히 정리한다. 이때 국세의 과세원리와 차이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 설명

한다.

첫째, 지방세는 편익과세여야 한다. 지방세가 지방공공서비스에 한 지불의사로 측정되

는 편익과 연계될 때 지방세는 민간시장의 가격처럼 작동하여 공공서비스의 최  공 을 보

장할 것이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요하다. 

둘째, 지방세는 자원배분에 립 이어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 

기본 으로 시장이 경쟁 일 때 조세는 시장거래를 왜곡할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왜곡을 확

시키지 않도록 세율구조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사용용도별로 다른 세율을 부과한다면 사

용량뿐 아니라 사용용도까지 왜곡시킬 것이다.2)

셋째, 지방세의 지역 간 분배정의를 달성하기 해 세수가 모든 지역에 고루 분포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 수입의 수도권 집 을 완화시킬 수 있다면 국세의 지방

세 추가 이양을 가능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개인 간 형평성 추구는 국가  목표이므로 지방세보다는 국세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지방세는 세수가 안정 이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속 이고 안정 으로 공공서비

스를 공 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 지방

정부는 일시 으로 차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앙정부에 비하여 규모 차입이 어렵고 거시

경제의 경기조 은 국가  목표이므로 지방세는 세수의 신장성보다 안정성이 더욱 강조된다. 

다섯째, 지방세는 행정 으로 단순하며 납세순응이 용이하여야 한다. 이는 국세에도 용

되는 원리이지만, 지방정부들은 규모와 계없이 유사한 조세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세수 

규모가 작을수록 세수 한 단 당 행정비용이 더 높아지므로 지방세에서 특히 요하다. 

2) 지방정부들이 서로 다른 세율을 부과한다면 조세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들은 취득세

에 해 세율결정권을 활용하지 않으므로 조세경쟁에 의한 왜곡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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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의 과세근거

실물자산의 거래에 한 과세는 17세기 반 네덜란드의 인지세(stamp tax)에서 유래된 

가장 오래된 조세 유형  하나이다.(Mirrlees, 2011) 정부는 민간부문의 취득행 를 법률

에 의해 공식 으로 인정하고 그 재산권의 보장  입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매자에게 부과하 으므로 이를 일종의 편익과세라고 할 수 있다. 더

욱이 다양한 유형의 문서 확인을 한 조사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문서 유형에 따라 비용

부담률을 달리 결정하는 것도 정당화할 수 있었다.3)

에 이르면서 인지세는 그 형태를 유지하거나 혹은 실물자산 거래가격에 해 부과하는 

재산거래세(real estate transfer tax)의 형태로 개편되었다. 취득세에 해 Bahl(2004) 

등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가인 편익과세로 인식하며 Cullis and Jones(2009)

는 지방정부에 한 가입비로 간주한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히 부동산의 취득에만 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취득세의 과세 상인 차량, 항공기, 선박, 업권, 어업권, 그리고 

회원권 등에 해서도 용될 수 있다. 즉, 실질자산의 취득은 해당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격을 취득한 것이며 그 자격을 이용하여 해당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그 자격 취득에 해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 지역의 부동산 등을 

구입함으로써 해당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사용이 증가한다면 그 구매행 에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편익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취득세가 편익원칙 혹은 지역의 가입비 역할에 항상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를 

들어, 주민이 특정 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각하고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에도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취득세는 지역 가입비라고 할 수 

없으며 지방공공서비스로부터의 편익에 비례하지도 않아서 가격기능이 불완 하고 오히려 취득 

련 정부의 재산권 보장  입증서비스 비용을 훨씬 과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취득세는 

일반 소비세제와 마찬가지로 수요자의 취득 부담을 상승시켜서 거래량을 축시키며 이로 인해 

부동산 등 실물자산시장의 발 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  후생손실을 래한다. 한 취득세는 

실제 균형거래가격 자체를 하락시키고 부동산보유에 따른 소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재산보유세 

 소득세 등 다른 조세의 과세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Bahl and Linn, 1992)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오랜 동안 조세로 유지되어온 이유는 일반 으로 다음과 

같은 장 들을 갖기 때문이다. 첫째, 부분의 매자와 구매자는 부동산 등 자산거래에 의한 

3) 취득세의 과세근거와 그 장단 에 한 부분의 논의는 Bahl(2004)와 Bahl and Wallace(2010) 등에

서 자세히 정리한다. 이와 련한 국내문헌으로는 김정훈(2005), 김경환(2007), 최병호(2007), 김 아

(2013) 등이 취득세의 장단 에 해 유사한 내용을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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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보를 법률에 의해 보호받으려고 자발 으로 취득 사실을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납세순응도가 높기 때문에 조세행정력이 미약할 때조차 낮은 징세비용으로 조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부분의 국가에서 재산가치는 주기 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취득세 

수입은 신장성이 높은 편이다. 셋째, 부동산경기의 등락이 심하여 국가 거시경제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면, 취득세 세율의 조정을 통해 부동산경기를 조 할 수 있다. 넷째, 재산소유권이 

산층 이상의 고소득층에 집되어 있다면 취득세 부담은 소득에 해 진 으로 분포되어 

형평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특정 연도에 재산거래세를 부담하는 납세자는 재산보유세 

혹은 부가가치세 등 일반 세목의 납세자보다 을 것이므로 이들에 비해 세율 인상에 한 조세 항

이 심하지 않다. 여섯째, 재산거래를 포착하는 것은 용이하므로 납세자들이 소득세 혹은 소비세를 

탈루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를 통해 이들의 완 한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취득세의 특성이 실에서 구 되는가에 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

다. 이제 취득세의 개인 간 형평성, 효율성, 안정성 효과에 해 자세히 살펴본다.

3. 취득세의 경제적 특성

1) 취득세의 개인 간 형평성에 대한 효과

취득세의 경제  귀착은 일반 재화에 한 조세의 귀착과 동일하게 결정된다. 즉, 납세의

무자와 계없이 구매자와 매자가 취득세를 분담하며, 분담 크기는 수요  공 의 탄력성

에 의해 결정되는데 상 으로 비탄력 인 거래주체가 더 많이 부담한다. 소득에 한 취득

세의 실질  부담의 비율에 의해 취득세의 진성, 비례성 혹은 역진성 여부를 단할 수 있

지만 이 결과는 선험 으로 혹은 실증 으로 악하기는 어렵다. 

법  납세의무자인 구매자가 취득세를 부담한다고 가정한다면, 취득세 부담은 토지 등 자

산소유권의 분포, 이주 혹은 구매횟수의 차이, 과세표 의 정의, 그리고 세율구조에 의해 결

정된다. 고소득층보다 소득층의 소득 비 소유재산 가치 비율이 더 크고 이주 혹은 거래

빈도가 소득에 계없이 동일하다면 취득세는 역진 일 것이다. 반 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 비 소유재산 가치의 비율이 더 높다면 취득세는 진 일 것

이다. 실에서 재산의 소유권은 고소득층에 집 되는 경향이 있으며 소득층의 재산구매빈

도는 고소득층에 비해 낮기 때문에 실물자산에 한 취득세 부담은 진 일 것으로 단된

다. 더욱이 취득세가 재산가치에 자본화된다면 취득세가 부과된 시 의 재산소유자가 실질

으로 조세를 부담할 것이다.4) 

4) 이 에서 언 한 외국문헌은 부분 Sexton(2010)에 기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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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택에 한 취득세가 소득에 해 진 일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에 해 미국부

동산업 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NAR, 2003)는 취득세의 인하를 기 하

여 반  증거를 제시하 다. 이들은 미국주택에 한 설문조사자료에 기 하여 비례세율로 

부과되는 취득세의 유효세율이 고소득자에 비해 소득자에게 훨씬 높을 것임을 보 다. 그

런데 고소득가구가 소득가구에 비해 더 빈번하게 이사한다면, 일생 체를 통해서 고소득

가구는 더 자주 취득세를 납부할 것이므로 고소득가구일수록 평생소득 비 취득세 부담액의 

비율이 더 클 것이다. O’Sullivan at al.(1995)은 이사빈도를 반 한 연구를 통해 비록 고

소득자와 소득자 간 유효세율의 격차는 감소하지만 여 히 소득자에게 더 높은 유효세율

이 부과됨을 증명하 다. 한 NAR(2003)는 취득세가 자산 유형  주로 부동산에 과세되

며 가구의 자산구성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융자산 비 이 증가하고 부동산 비 은 감소하므

로 역진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 다. 

취득세의 이러한 역진성 때문에 재산거래세 완화와 재산보유세 강화의 정책조합으로의 

환을 주장할 수 있으며, 김경환(2007) 등은 이 정책조합을 우리나라에서 합의된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으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조합은 역진성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 만일 세수 립을 하여 거래세 세율을 인하하고 보유세 세율을 인상하면 상 으

로 이사를 자주 가지 않는 소득층  노년층에게 조세부담을 가시킬 것이므로 오히려 역

진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취득세의 형평성에 한 효과의 불확실성은 수직  형평성에 비해 수평  형평성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고 소득이 동일하지만 가족구성원 수가 다르다면 구성원이 

많은 가구는 불가피하게 더 넓은, 그래서 더 비싼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것이고 이는 취득세 부담의 

상승을 래할 것이므로 수평 으로 공평하지 않다. 더욱이 취득세는 편익원칙의 시각에서도 

형평하지 못하다. 즉, 취득세 세수가 해당 지역의 모든 구성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공공재 

재원으로 사용된다면 이사가 더 빈번한 가구는 동일한 편익을 향유하면서 더 큰 조세부담을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형평성에 한 취득세의 효과에 한 일 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2) 취득세의 효율성 및 이동성에 대한 효과

효율 인 시장에 조세를 부과하면 거래량을 축시킴으로써 후생손실을 래한다. 후생손

실의 크기는 세율의 크기와 수요와 공 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 으로 수

요와 공 이 가격 탄력 일수록 후생손실은 증가하며, 세율이 높을수록 세율의 제곱에 비례

하여 후생손실이 증가한다.(Gruber, 2012)

주택 등에 한 재산거래세는 실물자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므로 거래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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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래한다. 를 들어, 재산거래세 강화는 가족 수가 

변화하거나 직장 치가 바뀔 때 이사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킨다. 한 자신의 선호에 부합하

는 공공서비스와 조세제도를 갖춘 지역으로 이주하는 “발에 의한 투표”를 해할 수 있다. 이

처럼 취득세는 사람들의 재산거래 유인  이주 유인을 억제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잠재  신

축성을 하시킬 뿐 아니라, 취득세가 없었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크기  치의 부동산에서 

거주하거나 기업을 경 하도록 한다.(Mirrlees, 2011) 한 취득세 부과는 주택을 소유하

기보다는 임 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거래세는 개인의 선택을 왜곡하여 비효율

인 자원배분을 래하므로 경제  후생을 감소시킨다. 

재산거래세의 시장왜곡 효과는 다른 시장으로 확 되어 비효율성을 확 하고 조세수입을 

축시킬 수 있다. 먼  거래세는 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주택신축도 

감소시킬 것이므로 목재 등의 건축자재와 가구  기기구 등의 소비를 축시켜서 이와 

련된 소비세 수입을 감소시킬 것이다. 한 재산거래세는 주택가격에 자본화되어 주택 시장

가격을 낮추므로 재산평가액이 낮아져서 재산보유세 수입을 감소시킨다.(Sexton, 2010)

마지막으로 특정지역의 재산거래세 세율을 주변 지역에 비해 높게 설정한다면 그 지역의 

확장정도  그와 연 된 교통  환경 인 향을 래할 것이다. Evans(2007)는 캐나다 

토론토 지역의 부동산업자들의 입장을 변하여 토론토의 토지거래세 인상은 부동산거래를 

축시켜 도시경제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 다. 이 주장은 수도권의 산업

입지에 해 과세하는 우리나라에도 용될 수 있다.

3) 취득세의 세수 안정성에 대한 효과

만일 세율과 과세표  산정방법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재산보유세 수입은 과세표 의 변

화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재산거래세는 과세표 의 변화뿐 아니라 거래량의 변화에 의

해서도 향을 받는다. 따라서 부동산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래세 수입은 보유세 수입

에 비하여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으므로 세수를 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Alm(1989), 

Bahl(2004), Sexton(2010)은 각각 방 라데시, 자메이카, 미국의 자료를 사용하여 재산

거래세수입이 매우 불안정함을 확인하 다. 

부동산경기에 의한 거래세의 변동성은 세율이 일정하게 유지된 시기를 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이후 취득세율이 여러 차례 조정되었기 때문에 시장에 

의한 세수 변동성을 세율정책 효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재산 련 세제가 비교  

안정 으로 운 된 기간인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자료를 살펴보면, 취득세의 연간 변화율

은 최  –25.3%부터 최고 39.5%까지 등락이 극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재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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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변화율은 4.6%에서 14.3%의 범 에서 비교  안정 이었다. 그 외에 주만수 외(2011)와 

이 희(2012)는 1995년 이후 2010년까지 각 세목별로 연간 증가율의 표 편차를 비교하여 

취득세가 다른 지방세 세목에 비해 변동성이 심하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재산거래세 수입의 변동성을 래하는 요인은 다양할 수 있다. 먼  상업용 재산의 매매는 

주거용 재산의 거래보다 덜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체로 매매 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

세수입의 변동성을 확 할 수 있다. 한 우리나라의 주택에 한 취득세처럼 진 인 세율

구조도 변동성을 확 할 수 있다. 즉,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어 부동산가치가 상승하면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거래가 증가할 것이므로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가치의 상승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며, 이와 반 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부동산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가치의 하락보

다 취득세 수입이 더 격히 하락할 것이다. 

Ⅲ. 우리나라의 취득세 세율체계 현황

1. 취득세의 과세대상과 표준세율

2011년 이 의 (구)취득세 표 세율은 과세 상에 계없이 2.0%이었는데 행 취득세 

표 세율이 다양하게 설정된 것은 종 의 등록세 세율에 기인한 것이다. 취득세 세율은 과세

상별로 다를 뿐 아니라 부동산과 선박의 경우처럼 취득원인별로 차별화되기도 한다. 이제 

구체 인 세율체계를 살펴보자. 

먼  부동산 취득에 한 세율은 취득원인별, 그리고 세부 유형별로 서로 다르다. 부동산의 

무상취득을 상속과 기타 무상취득으로 구분하고 상속에 의한 취득을 다시 농지와 농지 이외의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세율로 과세한다. 즉, 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은 2.3%, 농지 

이외의 주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의 상속 취득에 해서는 2.8%의 세율로 과세한다. 증여 

등의 기타 무상취득에 해서는 부동산의 유형에 계없이 3.5%로 과세한다. 유상취득에 해서

는 무상취득에 비해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구체 으로 농지는 3.0%, 그리고 농지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해서는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비례세율인 다른 과세 상과 달리, 주택의 

유상취득에 한 세율은 3단계 단순 진구조이다. 즉, 주택의 취득가격이 6억원 이하일 때에는 

1%, 6억원 과 9억원 이하일 때에는 2%, 그리고 9억원 과일 때에는 3%의 세율을 부과한다. 

한 건물의 유형과 계없이 신축  증축 등의 원시취득에 한 취득세율은 2.8%이며, 공유물 

분할 등 지분이 에 의한 취득에 해서는 2.3%의 낮은 세율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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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외의 다양한 취득세 과세 상 에서 선박에 한 취득세 세율은 선박의 크기와 

취득원인별로 다르다. 먼  등기등록 상인 일반선박에 한 취득세 세율은 일반부동산 취

득과 유사하게 취득원인별로 세율을 차별화한다.5) 상속 취득에 한 세율은 2.5%이며 기타 

무상취득과 유상취득에 해서는 동일하게 3.0%의 세율을 부과한다. 반면에 원시취득에 

해서는 2.02%의 낮은 세율을 부과한다. 그 외에 소형선박과 동력수상 기구의 취득세율

은 취득원인과 계없이 2.02%이고 등기등록 상이 아닌 기타 선박의 취득에 해서도 취

득원인과 계없이 가장 낮은 2.0%의 세율을 부과한다. 더욱이 부선의 경우 등기등록 상

여부가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세율체계가 매우 복잡해진다.

항공기 취득에 한 취득세율은 2.0%, 2.01%, 2.02%로 항공기유형에 따른 차이가 거

의 없다. 단지 형항공기에 한 취득세율은 2.01%로 일반항공기의 취득세율 2.02%보다 

더 낮은 것은 일반 으로 고가 혹은 형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주택  선박에 한 세

율체계와 다른 모습이다. 

차량 취득에 해서는 자동차 유형  이용용도에 따라 2~7%의 서로 다른 세율로 과세

한다. 비 업용 일반자동차에 한 세율은 승용여부에 따라 7% 혹은 5%이고, 비 업용 경

자동차의 경우 승용여부와 계없이 환경 련 우 조치로써 4%의 낮은 세율을 부과한다. 이

륜자동차에 해서는 배기량에 따라 세율을 차별화하여 125cc 과여부에 따라 5%와 2%

를 부과한다. 업용 자동차는 유형 등에 계없이 4%의 취득세율을 부과하며 궤도  삭도 

차량은 2%를 부과한다. 

그 외에 건설기계 리법 등록 상인 기계장비의 취득에 한 세율은 3%인 반면, 등록

상이 아닌 기계장비 취득에 해서는 2%의 세율을 부과한다. 한 입목의 취득에 해서는 

2%, 각종 회원권의 취득에 해서도 2%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과세

상 에서 취득세 세율이 2%인 과세 상은 2011년 이  (구)취득세 과세 상이면서 등록

세 과세 상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2. 취득세 세율의 특례

세율 특례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이다. 하나는 수도권과   사치소비를 억제하기 해 취

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취득세 세율의 인하 상을 규정한 것이다.6) 

5) 선박법  선박등기법이 규정하는 일반선박은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그리고 100톤 이상의 부선이다. 

단, 100톤 이상 부선  선박계류용, 장용으로 수상에 고정 설치한 부선은 기타선박으로 분류하며 고정식

이더라도 수상호텔, 수상식당 는 수상공연장 등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일반선박으로 과세한다. 

6) 세율인하 특례는 세목통합 이 에 등록세만 부과하던 과세 상과 (구)취득세만 부과하던 과세 상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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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과 억제권역에서의 경제활동을 억제하기 해 이 지역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해 과세하며 구체 인 상황에 따라 6.0~8.4% 사이의 다양한 세

율을 부과한다. 이는 2011년 세목 통합 이  (구)취득세 혹은 등록세 표 세율의 3배를 

과세하던 과세 상에 해 통합 이후에도 동일한 세율을 유지하도록 새로운 취득세 세율체계

를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행 취득세 세율은 (구)취득세율과 등록세율를 더하여 결정함에 

따라 과세유형  취득원인에 따라 표 세율이 서로 달라졌으므로 단일한 표 세율의 일정 

배수로 과세를 규정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2%의 과기 세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매개로 과세 세율을 규정하는 독특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 

과세 특례는 (구)취득세만 과세하던 유형, 등록세만 과세하던 유형, 그리고 (구)취

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과세하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구)취득세만 과세하던 

유형은 과 억제권역에 본 이나 주사무소를 신축 혹은 증축하기 해 사업용부동산을 취득

하거나 과 억제권역(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 법률을 용받는 산업단지 제외)

에 공장을 신설 혹은 증설하기 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이다. 이 유형의 경우 2%이던 

(구)취득세율을 3배 과세하여 6.0%를 부과하고 등록세는 0.8%의 표 세율로 과세하

다. 따라서 이들의 합계인 6.8%를 부과하기 해 재의 표 세율(2.8%)에 과기 세율

(2%)의 두 배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과세율을 규정한다. 둘째, 과 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의 본 ･주사무소･지 을 도시로 입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에 해서는 등록세만 3배 과세하 다. 등록세 표 세율은 부동산 유형  취득원인에 따

라 다양하 으므로 재의 취득세율도 일반 부동산의 경우 4.4~8.0%이며 주택의 경우는 

5.0~7.0%로 다양하다. 따라서 일반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표 세율의 3배에서 (구)취득세

율과 동일한 과기 세율의 두 배를 빼서 세율을 규정하며 주택 유상취득의 경우 표 세율

에 과기 세율의 두 배를 합하여 세율을 규정한다. 셋째, 법인이 도시에 사업장을 신･증

축하거나 혹은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구)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3배 과세하

다. 따라서 각 표 세율인 2.0%와 0.8%를 각각 3배하여 더한 8.4%를 과세한다.

사치스런 자원이용을 억제하기 하여 별장, 골 장, 고 주택, 고 오락장용 부동산, 그

리고 고 선박의 취득에 해 과세한다. 이들 과세물건에 해 2011년 이 에 등록세는 

통합 이후 동일한 세율을 유지하기 해 취득세 표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첫째,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 형식 인 부동산 등의 취득에 해서는 등록세만 과세하 으므로 행 취득세 표 세율에서 (구)취득

세 세율을 뺀다. 둘째, 과 주주의 취득 등 (구)취득세만 부과하던 과세 상에 해서는 2%의 세율을 

용한다. 하지만 이들 과세 상의 취득이 수도권과  억제를 한 세율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라면 

2%의 3배인 6%를 부과하며 사치 소비억제를 한 세율 특례규정에 해당한다면 5배인 10%의 세율을 

용한다.( 동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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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세율로 과세하고 (구)취득세를 표 세율의 5배로 과세하 다. 따라서 행 취득세 표

세율에 과기 세율의 4배를 더하여 통합 이 과 동일한 세율을 유지한다. 이를 통해 별

장 취득에 해 9~11% 등 과세 상에 따라 최고 12%까지의 세율을 부과한다.

3. 종합

취득세의 표 세율은 과세 상별  취득원인별로 1.0%, 2.0%, 2.01%, 2.02%, 

2.3%, 2.5%, 2.8%, 3.0%, 3.5%, 4.0%, 5.0%, 7.0%의 12가지로 구성된다. 부동산은 

세부유형별, 취득원인별, 그리고 주택 액별로 1.0~4.0%의 범  내에 7가지 세율이 부과

된다. 운송수단의 경우 항공기는 유형에 따라 2.0~2.02%의 비교  낮은 세율이 부과되며, 

선박은 2.0~3.0%의 세율이 부과된다. 자동차는 2.0~7.0% 내에서 세부유형별로 다양한 

세율이 부과된다. 업권과 어업권, 그리고 각종 회원권의 취득에 해서는 2%로 과세

되며 기계장비에 해서는 등록 상여부에 따라 2% 혹은 3%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러한 세율체계에 덧붙여서 과세 특례  세율인하 특례까지 포함하면 취득세 세율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는다. 특히 과세  세율인하 특례는 과기 세율이라는 임의의 

2%를 설정하고 이것의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뺌으로써 특이한 세율구조를 래하 다. 이는 

세목통합과 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기 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납세자 입장에

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세율결정 방식이다. 이처럼 과세 상별  특정상황별로 세율을 차별

화하려면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는 논리 인 설득력을 갖추어야 한다. 

Ⅳ. 취득세 세율체계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1. 과세대상별 세율 차별화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1) 과세대상별 세율 차별화 및 발전방향의 개요

제Ⅲ장에서 정리한 바처럼,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과세 상에 

따라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동일한 과세 상에 해서도 세부유형에 따라 다른 세율을 부과

한다. 이처럼 취득세 세율을 차별화하는 것이 항상 비논리 인 것은 아니다. 취득세는 거래

에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최  조세이론은 시장의 왜곡을 극소화하기 해 가격 비탄력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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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높은 세율로 과세할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이러한 세율 설정은 형평성 측면에서는 열등

한 방안이다. 따라서 각 과세 상의 세율에 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일 된 사

회  합의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취득세의 정세율 설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이들 과세 상에 한 조세가 취득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 해서는 보

유단계에서 서로 다른 세율의 재산세를 다시 과세한다. 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 과세 상

의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의 과세 상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과세 상별 취

득세 세율에 한 종합 인 단은 취득, 보유, 매각의 체 과정의 세율체계와 연계해서 해

당 재산의 사용자비용(user costs) 에서 악해야 한다.7) 

다른 세목의 세율이 주어진 것으로 가정할 때, 지방정부는 국가 체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각 과세 상이 향유하는 지방공공서비스의 편익에 비례하도록 취득세 세율

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세 상별로 편익의 크기를 정확히 악하기 어렵다면 납세

자들의 납세순응을 고양하고 지방정부의 조세행정비용을 감하기 해 세율체계를 단순화

하여야 한다. 물론 행 세율이 용되어온 역사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일시에 세율을 조정

할 경우 기치 않은 부의 재분배를 래하므로8) Gruber(2012) 등이 제안하는 것처럼 

진 인 세율조정 략이 필요하다. 

추가 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등의 내구성 재화에 해서 취득세 이외에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기도 한다. 이때 지방정부와 앙정부  한쪽이 

세율을 조정하면 그에 따라 거래량이 변화하므로 세율조정을 하지 않은 다른 쪽의 세수에 

향을 미치는 일종의 수직  조세경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내구성 재화의 거래와 련

된 취득세의 세율조정  과세 상의 확 를 도모할 때에는 지방세인 취득세만을 고려할 것

이 아니라 국세를 포함한 소비 련 모든 조세와의 연 성을 고려하여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세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2010년  반처럼 앙정부가 국가의 경

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주택거래에 해 지방세인 취득세를 직  조정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

율성을 약화시키고 지방재정수입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해

서 지방세와 국세의 조화를 담당할 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9)

7) 조세가 자본재의 사용자비용에 미치는 효과는 Creedy and Gemmell(2014), 그리고 주택의 사용자비용

에 미치는 효과는 Hendershott and Slemrod(1982) 등을 참고할 수 있다.

8) 만일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인하한다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취득세를 제외한 순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므로 

재의 소유자들은 명시 으로 이익을 얻는다. 반 로 세율을 인상하면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재의 

소유자들이 손해를 입는다. 

9) Zodrow(2003)가 제시한 바처럼, 조세경쟁이 항상 조세조화를 유도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 의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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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대상의 유형별 세율 차별화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각 취득세 과세 상에 해 세부유형별로 서로 다른 취득세율이 부과된다. 세부유형별로 지

방정부 제공 서비스를 향유하는 크기가 다르다면 혹은 취득에 한 유인의 크기를 달리할 명

백한 목표가 있다면, 세율 차별화는 정당화될 수 있다. 자의 사례로 기계장비 에서 등록

상 여부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2%와 3%로 차별화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사례로 

에 지사용의 감을 해 일반자동차와 경자동차에 한 취득세 세율을 7%와 4%로 차별화

하는 것과 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박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차별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편익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체로 모호할 수 있으며 재의 각 과세 상의 세부유

형별 차별 인 세율체계가 이러한 편익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한 국가 체의 에 지 

감  부의 형평성은 지방정부보다는 앙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정책의 일 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더욱이 선박의 경우 일반선박의 유상 취득세율은 3%이고 소형선박의 취득세율 2%이

므로 형평성을 고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 으로 선박보다 훨씬 고가인 형항공기의 취득세율

은 소형선박과 동일한 2%에 불과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형평성을 반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과세 상별 세율의 단순화뿐 아니라 각 과세 상의 세부유형별 세율도 단순화하여 과세

상  세부유형에 계없이 거래 액에 비례한 세율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세부유형별로 가장 복잡한 세율체계를 갖는 것은 부동산이다. 유상취득의 경우 부동산을 

농지, 주택, 그 외의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3%, 1~3%, 4%의 세율을 부과한다. 하지

만 부동산 유형별로 취득세 세율을 차별화할 논거는 취약하며, 오히려 세율 차별화로 부동산

의 효율  이용을 해한다. 더욱이 실거래가 비 시가표 액의 비율인 실화율이 부동산

의 이용용도에 따라 다르다면 조세부담의 비례성은 더욱 악화된다. 특히 농업용 토지의 

2011년 기  실화율은 56.9%로 77.5%인 상업용 등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에 그 실효세

율은 법정세율보다 더욱 낮아진다.(박상수, 2015) 농지 취득에 해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농지 취득자의 소득이 상 으로 낮다고 단하 거나 농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의지가 

반 된 것이다. 하지만 농지 취득자가 다른 유형의 부동산 취득자보다 경제 으로 열악하다

는 것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율 정책에 의한 농업보호의 실효성도 불확실하다. 

더욱이 농업을 보호하기 해 수입규제 혹은 다양한 형태의 재정지원정책도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농지에 한 차별 인 세율 정책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주택 취득에 해서도 기타 부동산 취득에 비해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이는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유지하기 한 것이다. 하지만 최병호(2007), 한재명･유

태 (2011), 임상수(2013) 등의 연구에 따르면, 주택에 한 취득세 세율인하는 일시 으

지방정부 간 조세경쟁의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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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택거래량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그 효과가 지속 이지 못하며 거래량의 변동성을 확

시킬 뿐이다.10) 더욱이 주택에 한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켰다고 하더라

도 이것이 상가 등 다른 부동산에 비해 거시경제에 더 한 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존재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택과 기타 부동산의 세율을 차별화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만일 건설경기 활성화로 거시경제 침체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모든 신규건축물 취득

을 율 과세하는 것이 더욱 효과 일 수 있다. 

2. 취득원인별 세율 차별화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1) 취득원인별 세율 차별화의 개요 및 특성

취득세 과세 상  부동산과 등기등록 상인 일반선박에 해서 취득원인을 다양하게 

구별하여 서로 다른 취득세 세율을 부과한다. 즉, 취득원인을 유상취득, 상속취득, 상속 이외

의 무상취득, 원시취득, 지분이 에 의한 취득 등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용한다.

유상취득에 비해 상속 등 무상취득에 율로 과세하는 이유는 상속･증여 취득은 미리 상할 

수 없어서 취득세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세인 상속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 상속 취득을 증여 취득보다 더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도 

상속 취득의 측가능성이 더 낮으며 감면규정 등을 고려할 때 상속이 증여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상속증여세와 일 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한 원시취득에 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건축물의 신규건축 혹은 선박의 신규건조를 통한 산업발  측면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11) 이처럼 부동산과 선박의 취득원인별 세율 차별화를 정당화시킬 논거는 존재한다.

그러나 <표 1>에 제시한 것처럼 취득원인별 세율체계가 일 이지 않다. 첫째, 취득원인별 

세율 차별화를 모든 취득세 과세 상에 해 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선박에 해서만 

용한다. 둘째,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사이에서 부동산과 선박의 취득원인별 세율 차별화의 

크기는 서로 일 성을 유지하지 못한다. 구체 으로 부동산의 경우 상속 취득, 기타 무상취득, 

그리고 유상취득의 세율을 달리 하는 반면, 선박의 경우 상속 취득만을 차별화하고 기타 무상취득

과 유상취득은 동일한 세율로 과세한다. 셋째, 원시취득에 한 세율도 일 이지 못하다. 

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원시취득과 상속 취득에 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지만 선박의 경우 

10) 반면에 채인동･태정림(2015), Best and Kleven(2013) 등은 주택에 한 세율정책이 특히 단기에서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11) 이러한 입법 의도는 2005년 이 의 세율체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유상취득 세율은 5%로 가장 

높았으며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 세율은 3.5%, 원시취득과 상속 취득 세율은 2.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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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에 해 상속 취득보다도 더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12) 한 9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

는 원시취득 세율이 유상취득 세율보다 더 높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경우 취득원인별 세율체계

는  일 성을 갖지 못한다. 주택 이외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상속 취득(2.8%), 기타 무상취득

(3.5%), 유상취득(4.0%)의 순서인 반면, 농지의 취득세율은 상속 취득(2.3%), 유상취득

(3.0%), 기타 무상취득(3.5%)의 순서이다. 주택의 취득원인별 세율은 더욱 혼란스럽다. 9억원 

과 주택의 취득세율은 상속 취득(2.8%), 유상취득(3.0%), 기타 무상취득(3.5%)의 순서로 

농지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지만 보편 인 9억원 이하 주택의 세율은 유상취득(1.0% 혹은 

2.0%), 상속 취득(2.8%), 기타 무상취득(3.5%)의 순서이다.

<표 1> 취득원인별 세율의 차이

(단 : %)

구   분 유상취득 상속취득
상속이외 
무상취득

원시취득 지분이전취득

농지 3.0 ② 2.3 ④ 3.5 (2.8) ① 2.8 ③ 2.3 ④

주택
9억원 이하 1.0 / 2.0 ④ 2.8 ② 3.5 (2.8) ① 2.8 ② 2.3 ③

9억원 과 3.0 ② 2.8 ③ 3.5 (2.8) ① 2.8 ③ 2.3 ④

기타 부동산 4.0 ① 2.8 ③ 3.5 (2.8) ② 2.8 ③ 2.3 ④

일반선박 3.0 ① 2.5 ② 3.0 ① 2.02 ③ 3.0 ①

주: O안의 숫자는 각 과세유형별 세율의 순 를 나타냄. ( )의 세율은 비 리사업자에게 용되며 

순 표시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이처럼 취득원인별 세율체계에 일 성이 존재하지 않아서 신축에 의한 주택취득을 억제하는 

등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래한다. 를 들어, 5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1%의 취득세율이 

용되어 500만원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반면, 3억원의 토지 구입과 2억원의 건축비용으로 

5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하면 동일한 액의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3억원의 토지구입에 해 4% 

 2억원의 신축에 해 2.8%의 세율이 용되어 1,760만원의 높은 취득세가 부과된다. 

부동산의 취득원인별 세율체계의 비일 성은 각 취득원인별로 과세 상 구분을 달리하기 

때문에 더욱 심화된 것이다. 즉,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일 때는 모든 부동산에 해 동일 세율

을 부과하는 반면, 상속 취득일 때는 농지와 일반부동산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차별화하고 유

상취득일 때는 주택, 농지, 기타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차별화한다. 

12) 특이하게 부동산의 상속 이외 무상취득인 경우에만 비 리사업자에게 2.8%로 낮은 세율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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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원인별 세율 차별화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취득원인별 세율 차별화는 논리 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 취득세를 특정지역 가입에 따

른 지방공공서비스 이용의 가 혹은 지역 가입비로 인식한다면 취득원인별로 세율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상속과 증여 등의 무상취득을 유상취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해야 한다면 이는 

상속증여세에서 반 해야 하며 무상취득에 의한 수혜자의 거주지역이 해당 지역과  상

이 없을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가 이들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여 세율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

정부의 정책범 를 벗어난 것이다. 더욱이 다른 부동산과 달리 농지 상속에 해 낮은 세율

을 용하는 것이 농업보호정책 혹은 암묵 인 부의 형평성과 연 된 것이라면 이 역시 앙

정부가 국세인 상속세에서 반 해야 하며 지방세인 취득세를 차별화할 논리  근거는 없다. 

행 취득세 세율의 차별화는 등록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처음부터 지방세로 설계된 (구)

취득세는 취득원인에 계없이 2%로 과세되었으나 원래 국세 던 등록세는 취득원인에 따

라 다른 세율로 과세되었다.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서 등록세를 지방세로 환할 때 

국세의 특성을 그 로 유지시켰으므로 지방세임에도 앙정부의 정책목 을 수행하는 문제

가 래된 것으로 단된다.

세율 차이에 의한 취득세 부담의 차별화는 과세표  산정의 차별화에 의해 증폭될 수 있

다. 를 들어, 부동산의 유상취득에 한 과세표 은 실거래가격이어서 시가표 액으로 과

세하는 무상취득에 비해 세액이 더 클 수 있다. 이를 정확히 분석하기 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표 2>는 지방세정연감의 취득원인별 과세건수  세액에 한 2014년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의 차이를 분석한다. 

<표 2> 무상취득과 유상취득의 차이

구   분 세율 (%) 건수 (건)
건당 세액 

(천원)

건당 과세 
표준** 
(천원)

유상 건당 
세액 대비 
비율 (%)

유상 건당 
과표 대비 
비율 (%)

부동산

상속 2.3, 2.8 243,112 1,672 59,698 35.4 50.6 

무상 3.5 (2.8) 158,141 2,628 75,093 55.7 63.6 

유상* 1, 2, 3, 4 2,088,452 4,721 118,023 - -

선박

상속 2.5 28 527 21,079 18.5 22.2 

무상 3 61 697 23,231 24.4 24.4 

유상 3 5,061 2,853 95,101 - -

주*: 주택의 경우 1~3%의 진체계이며 기타 부동산의 경우 4%의 비례세율임

주**: 과세표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건당 과세표 은 각 유형별 최고 세율과 세액을 이용하여 산출함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2015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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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할 수 있는 것처럼, 부동산의 상속  기타 무상취득의 건당 과세표 은 유상취득의 

건당 과세표 보다 작아서 50.6~63.6%의 수 이다.13) 이는 시가표 액의 실거래가격 반

비율이 부동산 유형에 따라 42.8~77.5%라는 감정평가법인의 자료와 유사한 결과이다.

(박상수, 2015) 무상취득의 건당 세액은 법정 표 세율의 차이가 추가되어 유상취득 건당 

세액의 35.4~55.7% 수 으로 건당 과세표 의 비율보다 더 낮다. 무상취득의 건당 과세표

이 유상취득의 건당 과세표 보다 낮은 결과는 선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무

상취득의 과세표 인 시가표 액은 유상취득의 과세표 인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평가되므로 

법정 표 세율의 크기와 계없이 무상취득의 실효세율은 더욱 낮아진다. 

논의를 정리하면, 지방정부가 취득원인별로 취득세 세율을 차별화할 논거가 미약할 뿐 아

니라 과세 상별로 차별화의 일 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세율 이외에도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  자체가 낮게 산정되므로 표 세율을 차별화할 논리는 더욱 약화된다. 따라서 

일부 과세 상에 해 취득원인별로 세율을 차별화하는 행 제도는 단일세율로 환하여야 

한다. 앙정부의 목표인 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세율을 차별화하려면, 상속세 등 국세

의 세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차량 관련 취득세율체계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차량에 한 취득세율은 비 업용 승용자동차, 비 업용 자동차, 업용 자동차로 구분하

여 각각 7%, 5%, 4%이며 비 업용 경형 자동차에 해서는 승용, 화물, 승합자동차에 

계없이 모두 4%를 부과한다. 한 궤도  삭도 등의 기타 차량에 해서는 2%의 낮은 세

율로 과세하며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율을 50cc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 125cc 이하

의 이륜자동차에 해서는 2%, 이를 과하는 이륜자동차는 5%를 부과한다. 이처럼 차량

에 한 세율은 비 업용과 업용의 이용용도, 승용과 승합  화물 등의 차량유형,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기량 크기에 따라 취득세율을 차별화한다. 

자동차에 한 취득세 세율이 용도 등에 따라 다양화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

다. (구)취득세율은 모든 경우에 2% 으므로 세율 차별화는 등록세율에 기인한다. 1977년

까지 국세이던 등록세 세율을 차별화한 것은 비 업용 승용자동차를 사치품으로 인식하여 개

별소비세와 마찬가지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 기 때문이다. 승용자동차가 보편화되면서 개별

소비세 세율은 진 으로 인하하 으나,14) 등록세 세율은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취득세로 

13) 물론 이러한 분석결과는 무상취득과 유상취득의 건당 물건이 평균 으로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는 가정 

하에서만 유효하며 과세건수가 충분히 많다면 이 가정을 수용할 수 있다. 

14) 2,000cc 과 승용자동차에 한 개별소비세율은 1989년 25%이었으나 1996년 20%, 2003년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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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것이므로 승용자동차에 해 더 높은 취득세율이 설정된 것이다. 

기본 으로 차량에 한 취득세를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이용 가 혹은 지역 가입비로 

인식한다면 비 업용과 업용, 승용과 비승용(승합  화물)으로 차량을 구분하여 세율을 

차별화할 명분은 미약하다. 업용 혹은 승합  화물 차량에 해 율로 과세하는 것은 이

들 차량의 취득자가 상 으로 세하다고 인식하거나 이와 연 된 산업의 발 을 도모하기 

한 것이다. 하지만 지방공공서비스에 한 편익원칙 측면에서 단할 때, 업용 차량 혹

은 승합  화물차량의 공공서비스 이용도는 비 업용 혹은 승용차량에 비해 더 높을 것으로 

상되므로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논리 이다. 특히 장기리스 업용 차량은 일반 

비 업용 차량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됨에도 낮은 취득세율을 부과하므로 자원이용을 왜곡시

킬 것이다. 

경자동차에 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이유는 경자동차의 보  확 로 에 지 약을 유

도하거나 사회  약자일 가능성이 높은 경자동차 구매자를 보호하기 한 것이다. 그런데 에

지 약 유도 혹은 사회  약자 보호는 지역 인 목표라기보다는 국가 인 목표이므로 국세

인 개별소비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지방정부도 범지역 인 환경보호를 해 

동참할 수는 있지만 에 지 약 유도를 해서는 배기량으로 취득세율을 차별화하기보다는 

김승래(2010) 등이 제시한 바처럼 연비에 의해 취득세율을 차별화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합

리 이다.

이륜자동차의 경우는 일반자동차와 달리 고속도로 주행이 지되는 등 주로 국가가 제공

하는 공공서비스 이용을 제한받으므로 일반 자동차에 비해 국세의 세율을 인하해야할 논거는 

있다. 하지만 지방세인 취득세를 율 과세할 논거는 분명하지 않다. 그럼에도 일반자동차와 

경자동차의 취득세 세율 차별화를 받아들인다면, 배기량보다는 연비에 의해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궤도와 삭도의 차량은 일반 자동차와 이용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주요 이용시설이 도로처럼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취득세율을 율

로 과세하는 것을 논리 으로 수용할 수 있다. 

정리하면, 동일한 유형의 자동차를 업용과 비 업용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차별화하기보

다는 단일세율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지 환경친화 인 소비를 유인하여 범지역 으

로 환경을 개선하기 해 연비가 우수한 차량에 해 세율을 우 할 수 있다. 한 차량 련 

취득세는 지방세 수입에서 높은 비 을 차지하므로 단일세율로 환하는 과정에서 세수의 

격한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세수를 립 으로 유지하면서 업용과 비

업용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한다면 재의 7%보다는 자동차 취득세율을 낮출 수 있다. 

인하하 으며 2012년 다시 5%로 인하하 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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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2011년 (구)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 규정을 통합하면서 2%의 과기 세율이라는 개

념을 도입한 것은 통합 이 과 동일한 과세 세율을 유지하기 해서 불가피하 다. 하지만 

취득세 세율체계는 세제변천사를 이해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복잡해졌

다.15) 앞에서 논의한 로 취득세 세율을 단순화하면, 과기 세율의 용도는 축소할 수 있

다. 이제 취득세 과세 자체의 성에 해 논의한다.

1) 수도권과밀 억제를 위한 중과세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수도권과  억제 권역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 ･주사무소･지  는 분사무소를 

신축 혹은 증축하거나 입하는 경우, 그리고 공장을 신설 혹은 증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며 과세 세율은 다양하다. 이는 수도권과 을 억제하여 국가의 지리  균형발 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지방정부가 아니라 앙정부의 정책목표이다. 이 목표를 해 앙정부

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수도권의 기업 입지를 억제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방분권이란 각 지역이 스스로 발 을 도모하는 체제이므로 수도권의 지방정부들이 지역

발 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지방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도권의 지방정부가 지방세인 취득세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역에 기업이 입지하는 

것을 억제하는 과세제도는 기본 으로 폐지되어야 하며 스스로 지역의 과 을 억제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게 과세 결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수도권과  억제를 한 과세제도의 폐지는 취득세 수입의 지역 간 배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폐지한다면 기업들의 수도권 진입이 증가할 것이므로 수도권의 세수는 세율 

감소와 취득 증가의 상  크기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반면에 과세를 회피하려고 비수도

권에 입지하려던 기업들이 수도권에 입지함으로써 비수도권의 취득세 수입은 감소할 가능성

이 높다. 하지만 수도권 과세로 인하여 해외에 입지하려던 기업들이 국내에 입지할 수 있

어서 국가 체의 경제는 활성화될 것이므로 추가 인 재정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

도권 과 억제를 한 과세제도의 폐지가 국내경제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해서는 

상호 연 성을 고려한 세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설령 앙정부가 지역균형발 을 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제한 이어서 취득세 

15) 이러한 복잡성은 취득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취득세 수입에 해 부가세로 과세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 특별세 등의 과세표  규정까지 확 되어 세제의 복잡성이 심화되었다. 주만수(2014)와 주만수

(2015b)는 각각 세목 간소화가 래한 지방교육세와 농어 특별세 세율체계의 복잡성에 해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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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도의 사용이 불가피하더라도 과세 세율결정방식은 단순화되어야 한다. 취득원인

별 혹은 세부 과세 상별 표 세율이 단일 세율로 단순화된다면 과세 세율은 상당히 단순

화될 수 있다. 따라서 (구)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 세율을 동일하게 유지하기보다는 과

세 상을 조정하고 세율 산정방식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2) 사치소비 억제를 위한 중과세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별장, 골 장, 고 주택, 고 오락장용 부동산, 그리고 고 선박의 취득에 해 취득세를 

표 세율보다 8%p를 추가 부담토록 과세한다. 이러한 사치소비 억제는 수도권과  억제

처럼 지방정부보다 앙정부가 추구해야할 정책목표이다. 를 들어, 지방분권의 에서 

각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발 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지역 내에 고 주택  별장 등이 건

설되는 것을 장려할 유인은 있어도 억제할 유인은 없다. 설령 이러한 과세가 부의 편 을 

완화하기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역시 지방정부보다 앙정부의 정책목표일 것이다. 특

히 가족의 요성이 강조되고 주말에 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별장과 고

선박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후생극 화를 해 이를 장려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치소비 억제의 정책목표를 취득세로 달성하려는 것은 논리 이지 못하므로 

이에 한 과세를 폐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행 취득세 과세 상  부동산은 국세의 과세 상이 아니므로 앙정부는 이

들의 취득을 억제할 정책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치소비에 한 취득세 

과세를 유지하게 된다면 과세 세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혹은 과세 상의 범 를 단계 으

로 축소하는 등 장기 인 조정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 취득세 과세 제도를 폐지하더

라도 고 오락장 등의 입지를 억제하려는 지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에게 과세에 

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세제도 폐지에 따른 세수의 증감 여부는 세율인하에 따른 가격변화에 한 수요탄력

성의 크기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단기 으로는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 으로

는 별장  고 주택이 건설이 진되고 고 선박의 보 이 확 되어 지방정부 세수가 증가

할 수도 있다. 

5.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 과세체계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1) 주택에 대한 취득세 누진세율의 형평성에 대한 평가

주택 취득가격을 6억원 이하, 6억원 과 9억원 이하, 그리고 9억원 과로 구간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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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각각 1%, 2%, 3%의 진세율을 용하는데 이는 주택 구입자들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한 것으로 단된다. 실제로 개인들은 부 혹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구입하는 주택가격이 비

례 으로 증가한다면 진세율로 인하여 개인 간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진 인 

주택 취득세율로 형평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거래하는 주택 액이 부 혹은 소득에 비례하고 

모든 사람들이 일생 동안 동일한 횟수만큼 주택을 구입한다는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시

켜야 한다.16) 

구체 으로 주택 취득에 한 진세율체계가 형평성을 왜곡시키는 다양한 사례를 열거할 

수 있다. 첫째, 를 들어, 3세  가구가 7억원짜리 주택 한 채에 거주할 때와 4억원짜리 주

택 두 채에 분리 거주할 때를 비교하면 자의 주택소비액이 음에도 후자에 비해 더 많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소득과 재산  거주지역이 동일하지만 가족구성원

의 수가 많은 가구는 다른 재화보다 주택에 한 소비를 늘릴 수 있는데 이에 해 높은 세율

을 부과하면 조세부담이 더욱 커지므로 공평하지 않다. 둘째,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지만 

직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서울과 지방으로 거주지가 달라진 두 가구를 비교하면 동일

면 의 주거공간을 소비하더라도 서울 거주자는 주택을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하는데 

진세율은 조세부담의 격차를 주택가격의 격차보다 확 시킨다. 셋째, 소득과 부가 일생 동안 

안정 으로 유지되는 가구는 불안정한 가구에 비하여 한 주택에서 오랜 동안 거주할 가능성

이 크므로 이들의 평생소득과 평균 인 부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조세부담의 차이

를 발생시킬 것이며 진세율체계는 이러한 취득세 부담의 격차를 더욱 확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 취득의 진세율은 수평  형평성을 해칠 뿐 아니라 

수직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한계를 갖는다. 이처럼 부동산 유형별 혹은 주택의 액별 

세율 차별화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주택가격에 따른 세율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2) 주택에 대한 취득세 단순 누진세율의 거래량 왜곡효과와 개선방향

주택 거래에 한 취득세는 단순 진체계이다. 를 들어, 6억원 이하의 주택취득에 한 

취득세는 취득 액의 1%이지만 취득 액이 7억원이면 취득세는 취득 액 액의 2%인 

1,400만원이다.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6억원 혹은 9억원에서 1원 증가할 때 취득세액은 각

16) 주택 취득세의 진세율구조를 개인 간 형평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제도를 평가한 내용의 부분은 주만수

(2015a)를 참고한다. 한 주만수(2014)는 고세율이 부과되는 고가 주택은 주로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 등에 분포하므로 진세율로 인해 이들 지역의 세수 비 이 더 커져서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확 될 

것이라고 주장하 는데 이에 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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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6백만원  9백만원 증가하며, 평균세율은 과세구간이 환되는 바로 그 액에서 매우 

높아지는 비연속 인 모습을 갖는다. 이러한 세율구조에서는 6억원 혹은 9억원을 조  과

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 부담이 증하므로 주택가격 자체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주만

수･윤성호(2016)는 취득세 감면제도를 이용하여 단순 진체계로 과세하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의 주택 유상거래 자료를 비연속회귀모형으로 실증 분석함으로써 세율 

환 액에서 거래량이 비연속 임을 제시한다. 즉, 환가격을 과하는 구간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환가격 바로 아래 구간에 거래량이 집 될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한다.17) 

이처럼 세율 환 액 주변에서 발생하는 거래량의 비연속성은 이 액 주변에서 개인들

의 이동성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주택 소유자의 주택 리 소홀을 유도하여 주택가치를 환

액 이하로 낮추는 등의 비효율성을 래할 수 있다. 한 환 액을 약간 과한 액에

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환 액 이하로 조작하여 탈세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존재한다. 더욱이 진 인 세율구조로 인하여 부동산경기가 호황이어서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증가한 거래량에 높은 세율이 용되고 부동산경기 침체기에는 축된 거

래량에 낮은 세율이 용되므로 세수의 변동성이 확 되어 지방재정의 안정  운 을 훼손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주택취득에 한 진세율체계는 개인 간 형평성을 개선하지 못

하면서 거래량을 왜곡시켜 효율성 손실을 래하고 건 한 납세의식을 훼손하여 탈세를 조장

할 뿐 아니라 세수의 변동성을 심화시켜 지방재정수입의 안정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주택

거래에 한 진세율체계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를 비례세율로 환하여야 한다. 취득세 

세수의 립을 유지하면서 비례세율로 환하는 경우 세율의 인상크기는 매우 작을 것이며 

주만수(2015a)는 취득세 총액을 동일하게 유지하려면 1.2~1.4% 수 의 비례세율을 설정

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상한다.18) 

17) 이선화(2015)는 국 자료를 사용하여 동일한 왜곡 효과를 확인하지만 이것이 취득세액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하 다. 하지만 Kopczuk and Munroe(2014)의 연구가 제시한 바처럼, 거래량의 

변화는 세액의 증가 크기보다 더 넓은 범 에서 거래량을 왜곡시키는데 이를 충분히 반 하지 않았다. 

한 거래량 왜곡은 단순히 취득세액의 변화 뿐 아니라 세 을 회피하기 한 납세비용  탈세 등의 

사회  비용을 증가시킨다.

18) Mirrlees(2011)은 부동산거래세를 폐지하고 보유세 주로 부동산 련세의 개편을 주장한다. 따라서 

근본 인 세제 개 을 해서는 취득세 뿐 아니라 보유세를 포함한 종합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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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언

우리나라는 부동산,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골 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 업

권과 어업권, 그리고 입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세 상에 해 매우 복잡한 세율체계로 취

득세를 부과한다. 구체 으로 부동산에 한 세율은 농지, 주택, 일반부동산의 세부유형별 

뿐 아니라 상속, 기타 무상취득, 유상취득, 원시취득, 이 취득 등 취득원인별로도 다르다. 

선박의 경우에도 선박의 종류, 무게뿐 아니라 취득원인별로 세율을 차별화하지만 그 외의 다

른 과세 상에 해서는 세부유형별 혹은 이용용도별로 서로 다른 세율을 부과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채롭고 복잡한 세율체계에 덧붙여서 수도권과  억제  사치소비 억제를 한 

과세 특례와 형식 인 취득 등에 한 세율 인하 특례를 용한다. 더욱이 주택에 해서는 

특이하게 취득 액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단순 진세율을 부과한다. 

이 연구는 취득세의 효율성  형평성 등 경제  효과에 한 기존의 이론  논의를 우리

나라의 취득세 과세방법에 입각하여 정리할 뿐 아니라 취득세 세율체계를 지방세 과세원리에 

입각하여 평가하고 발 방향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세 세율은 과세 상별로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조세행정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장기 인 단순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를 들어, 선박과 항공기 등의 세

율을 가격에 비례하도록 단일세율로 환하는 것은 단기 으로도 가능하며, 장기 으로 토지

이용의 왜곡을 이기 하여 농지와 주택, 일반 부동산의 세율을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취득세 과세 상 에서 부동산과 등록 상인 일반선박에 해서만 상속 취득, 기타 

무상취득, 유상취득, 원시취득 등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세율로 과세한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화를 정당화할 논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세율구조도 일 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세부 

과세 상별로 서로 상충되는 세율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취득원인별 세율 차별화를 폐지하고 

단일세율을 부과하여야 한다. 

셋째, 차량에 한 취득세를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이용 가 혹은 지역 가입비로 인식한

다면 비 업용과 업용, 승용과 비승용으로 차량을 구분하여 세율을 차별화할 명분은 미약

하다. 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기 해 이들의 취득세율을 차별화하는 것이라면 국세인 개별

소비세에서 반 하고 취득세 세율은 단일 비례세율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지 범지

역  환경보호를 해 에 지 약을 유도하고자 한다면 행의 배기량 기 보다 연비 기 으

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 이다. 

넷째, 지방정부가 자신의 지역에 입지하는 기업에 과세하거나 별장, 골 장 등을 취득하

여 지역발 에 이바지하는 것에 해 과세하는 것은 하지 못하다. 수도권과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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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소비 억제는 앙정부의 정책목표이므로 앙정부의 정책수단을 이용하고 지방세인 취

득세의 과세 여부는 지방정부의 결정권한으로 환하여야 한다. 설령 앙정부 정책수단의 

한계 때문에 취득세 과세가 불가피하더라도 과세 세율을 단순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주택에 한 취득세 세율은 평균세율이 비연속 이어서 과세구간이 바뀔 때 조세

부담이 격하게 증가하므로 세율 환 액 주변에서 주택시장을 왜곡시킨다. 이는 주민들의 

이동성을 왜곡하고 국민의 납세순응도를 하락시킬 뿐 아니라 탈세를 조장한다. 동시에 개인 

간 수직  형평성의 개선효과는 불확실하고 수평  형평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에 한 진세율체계를 단일 비례세율로 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과세 상의 부분에 해서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소비세를 동시에 

과세하므로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직  조세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비

행 와 련된 과세 상을 변경하거나 세율을 조정할 때에는 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의 

국세와 지방세를 조화시키기 한 의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취득세 세율체계의 장기  발 방안을 모색하지만 여러 한계를 갖는다. 먼  세

율의 단순화를 주장하면서도 과세 상별로 구체 인 세율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는 실제 

취득세 정세율을 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지만 각 과세 상에 한 조세부담은 단

순히 취득세 뿐 아니라 이를 보유할 때 혹은 처분할 때의 조세부담을 종합 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이 연구는 표 세율과 법률에 별도로 명시된 특례세율 등 법정

세율을 다룰 뿐 유효세율에 해 논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표 의 결정  비과세감면 

등과 연계하여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득세 납부자의 소득  부에 한 연계자

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형평성에 한 실질 인 효과를 측정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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